
회장선거 기탁금

1. 기탁금액 : 이백만원

제12조(기탁금) 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이백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

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➁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간(우체국을 포함

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의 발행

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7조(기탁금의 처리)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

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맹에 귀속한다. 단,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회원종목단체의 사정에 따라 기탁금 반환비율(유효투표총수의 비율)을 증가 가능, 현 비율은 최소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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